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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국토부의‘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’은 

작업중지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.

< 보도 내용 (한겨레, 3.16) >

◈ “안전 버팀목 ‘노동자의 작업중지권’ 무용지물 됐다”

ㅇ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은 작업중지권 행사를 어렵게 하고, 그 결과
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음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지난 13일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 

지연 등에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한 업무수행 의무 위반 

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(이하 세부기준)을 마련했습니다.

 ㅇ 세부기준은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*을 제한하고 있지 

않습니다.

   *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

대피할 수 있다. (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1항)

 ㅇ 다만, 세부기준에서는 급박한 위험상황이 아님에도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

일방적인 판단하에 수시로 조종석을 이탈하는 경우를 불성실 업무 

유형의 하나로 명시한 것으로, 

  - 작업중지권을 도입한 본래 취지와 다르게 의도적으로 작업 중단을 반복

하는 등 태업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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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, 사업자와 근로자가 법령

에서 정한 의무들을 충실히 이행하고,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

건설현장이 정상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.

 


